
 금융기관 공동 제로페이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

 

1. 개정 내용 

 개정전 개정(안) 비고 

금융기관 공동 제로페이서비스 이용약관  

 

제1조 ~ 제5조 <생 략> 

 

제6조 (서비스 이용 제한) 

① (생 략)  

②                 (신 설) 

 

 

제17조 (손해배상 및 면책사항) 

① ~  ②  (생 략) 

③ 1 항과 2 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“은행”이 다음 각 호에 

“고객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“고객”에게 

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. 

1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계좌번호, 계좌비밀번호 등 정보 

누설 

2. 접근매체의 명의대여,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의 제공 

3. 제 3 자가 권한 없이 “고객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“서비스”를 

이용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

“고객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

 

 

 

 

금융기관 공동 제로페이서비스 이용약관 

 

제1조 ~ 제5조 <좌 동> 

 

제6조 (서비스 이용 제한) 

① (좌 동) 

② “은행”은 제1항 각호에 의해 “서비스”의 전부 또는 일부를 

제한할 경우에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.  

 

 

제17조 (손해배상 및 면책사항) 

② ~ ② (좌 동) 

③ 2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“은행”이 다음 각 호에 “고객”의 고의 

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“고객”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

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. 

1. “고객”이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

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

2. 제 3 자가 권한 없이 “고객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“서비스”를 

이용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

“고객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

3. “은행”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“고객”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

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“서비스” 이용시 

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“고객”이 정당한 사유없이 

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

 

 

 

 

 

서비스 이용제한사유 

안내 조항 추가 

 

 

 

 

 

 

 

전자금융거래법 

시행령 반영 

 

 

 

 

 

 



 

2/2 페이지 2 

금융기관 공동 제로페이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

 

 개정전 개정(안) 비고 

 

 

 

 

 

 

④ (생 략) 

 

제18조 ~ 제24조  <생 략> 

 

부칙 

제1조 <생 략> 

4. “고객”이 제 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•수단 

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

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

가. 누설•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

나.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

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

④ (좌 동) 

 

제18조 ~ 제24조 <좌 동> 

 

부칙 

제1조 <좌 동> 

 

 

2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 


